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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이유

○ 조례의 정의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탄소중립을 명시하여 추진방

향을 명확히 하고,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분야별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 시책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탄소중립의 개념을 명시함(안 제2조).

나.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활성화를 조성계획에 명시함(안 제

5조제2항제6호 신설).

다.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의 분야별 정책

추진사항을 규정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협력사항을 규정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